
교육 진행

교육대상 교육시간

1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: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

자와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

하는 자를 말한다.

2. 준용사업자 :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, 용역을 

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자를 말한다.

[예신 : 여행업, 호텔업, 항공운송사업, 학원, 교습소, 휴양콘도미

니엄, 할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체인사업(프랜차이즈), 병원 자

동차 중개/매매업, 주택관리업, 부동산, 서점, 영화관]

즉,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타영리를 목적으로 홈페

이지를 운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.

연 1회, 1시간 이상

(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)

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, 2011년 3월 29일 

제정되었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

와 이익을 증진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

함.

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「정보통신망법」「신용정보보호법」은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

로 이에 대하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근거 법령

 *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

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, 파견

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인정보

취급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

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개인정보 보호교육




